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수시공시) 및 신탁약관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 

1. 투자신탁의 명칭 : BEST 알부자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호 

미래든 적립식 주식투자신탁1호 

BEST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1호 

Tops Easy Trading 시스템 혼합투자신탁 1호 

Tops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 

Tops e 주식투자신탁 1호 

Tops 씨리얼 적립식 배당 혼합투자신탁 1호 

Tops 프리미엄 주식투자신탁 1호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호 

BEST CHOICE 단기 채권투자신탁 4호 

Tops 적립식 채권투자신탁 1호 

Tops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호 

Tops 법인용 채권투자신탁 1호 

Tops 채권투자신탁 1호(법인용) 

Tops 국공채 채권투자신탁 1호 

Tops 국공채 중기 채권투자신탁 1호 

Tops 안정플러스 채권투자신탁 1호 

CDA 국공채투자신탁 1호 

Tops Turn Around 종류형 채권투자신탁 1호 

SH Tops Life 퇴직연금 40 채권혼합투자신탁 자(1) 

SH Tops Life 퇴직연금 국공채투자신탁 자(1) 

SH Tops Life 퇴직연금 채권투자신탁 자(1) 

SH Tops Life 퇴직연금 채권투자신탁 자(4) 

SH Tops Life 퇴직연금 주식투자신탁 자(7) 

SH Tops Life 퇴직연금 SRI 채권혼합투자신탁 자(2) 

2. 신탁약관 변경시행일 : 2008. 03. 04. 

3.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 변경 사유 :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문구 추가 

 ◊ 변경 대비표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23조(환매수수료) 
① (생 략)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23조(환매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부칙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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